
- 19 -

2004년도 공유재산 리변경계획안심사보고

92회 사천시 회 2차 회

1차 원회(2004. 12. 7)

1. 심사 경과

가. 2004. 11. 29 : 사천시장 제출

나. 2004. 12. 2 : 총무 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60호)

다. 2004. 12. 7 :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 원회

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(회계과장 장석기)

가. 제안 이유

2004년도에 취득할 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

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 리변경계획을 수립,

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함

나. 주요 내용

○ 취득 계상 재산

(단 : ㎡, 천원)

      건수 수 량    액 담당 비고

계 지 14 9,813 1,766,000

취득

늑도 사 지

문 재지 역 내

사 지 매

지 14
9,813

(2,968평)
1,766,000 문 과

다. 참고 자료

○ 2004년도 공유재산 리변경계획 총 표

○ 2004년도 취득 상 재산 목록 : 별첨＃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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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계 법령

○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

3. 검토 보고 요지( 문 원 김태주)

○ 본 변경 계획안은 2004년도에 취득할 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

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 리 변경

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하기 한 것으로서

○ 취득 상은 늑도동 150번지외 13필지 9,813㎡로서 이 지역은 “사천

늑도 유 ”( 국가지정 사 제450호)으로 2003. 6. 23 늑도동 일원

247,311㎡가 지정되어 있음.

○ 우리시는 국·도비 보조사업인 늑도 패총 시 건립을 하여 2003년도

실시설계비 280백만원의 산을 확보하 으나 패총 시 건립 정지가

확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단 상태에 있는 실정임.

○ 그리고 2003년도 국·도비 보조사업인 패총 시 건립을 하여

확보한 산을 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시 는 국·도비를 반납해야 할

실정인 바 산의 효율 인 집행을 하여 기 확보한 280백만원의 산

으로 문화재지정구역(보호구역)내 사유지 일부를 년에 매입을 할

수 있도록 문화재청으로부터 2004. 11. 29 지침변경승인을 받았고.

○ 사 지로 지정된 후 지가하락, 토지활용의 규제 등으로 야기되는

민원을 해소 하고 향후 공용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우선

매입하는 것임

○ 본 지역을 매입하는 것은 산이 확보되어 있을 뿐 아니라 패총 시

실시설계비를 문화재지정구역내 사유지 매입비로 활용토록 문화재청

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하여도 특별한 문제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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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주요질의 답변요지

질 원 질 지 답 변 답변 지

삼수

  원

ｏ 물 시  늑도   

매 해  건립할 계  

매 지에 변경한 는?

ｏ 물 시  지  매 하

고  하는 지에 건립하

는 것  타당하다고 생각

는  문 재청  승  

아 변경할 향 ?

문

과    

  

ｏ 물 시  는 늑도

 매 해  건립하는 것  

원  하고 . 그런  

학 들   아직 지 

폐 가 지 않아 진  

지 않고 . 

ｏ  주민들   는 

것  다는 견도 . 

한 시 에 체 주민  

견  수 하여 문 재청  변

경 승  도  검 하겠

. 

문상

  원

ｏ 산2억8,000만원 는 

계  지  매 하는  

없  함. 사업  

 마무리 도  비

산  보하는   다

하  람. 

문

과     

  

ｏ  다하겠 .

재

  원

ｏ 물 시 건립  늑도

에 할 것 지 아니  

 매 할 지에 할 것

지 실하게 택하여 집

 하여 진하  

람.

ｏ 물 시  건립  변경  

어 워 늑도 에 건립해

야 한다   지매 도 늑

도  진  주변  매

하는 것 타당 한 것  아

닌가? 

문

과     

  

ｏ 실하게 답변 드릴 수 없는 

것  문 재 원들  결  

어야 . 그러나 실무

는  매 지에 건립할 

계  가지고 . 

ｏ 재 도 에  보  향후  

지  매 해  시 건립 

 주차  등  가 가 

 지역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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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: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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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재산 리계획서

2004년도 리변경계획 총 표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 : ㎡, 천원)

     

2004 도(당 ) 2004 도(변경) 합      계

건수 수량 액 건수 수량 액 건수 수량 액

  

취

  

득 

  계

지

건물

타

139

1

105,215.4

17,704.0

6,769,248

31,300,000

14 9,813 1,766,000 153

1

115,028.4

17,704.0

8,535,248

31,300,000

1매

지

건물

타

138

1

104,803.4

17,704.0

6,351,068

31,300,000

14 9,813 1,766,000 152

1

114,616.4

17,704.0

8,117,068

31,300,000

2

 

 취득

지

건물

타

1 412.0 418,180 1 412.0 418,180

3 타

 취득

지

건물

타

 

처

   

  

  계

지

건물

타

4 701.0 316,690 4 701.0 316,690

4매각

지

건물

타

5양여

지

건물

타

6

 

 처

지

건물

타

4 701.0 316,690 4 701.0 316,6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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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별첨#1)

2004년도 취득 상 재산 목록(변경분)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 : ㎡, 백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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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재 산   시

가액

취득

시

취득

사

          

재지 지 주      

계 14필지 9,813

1,766
2004

늑  도

사 지

문 재

지 역

내

사 지

매  

1 늑도동 150 2,192  사천시 동 동 61-1 학

2    ''   149   863  사천시 동 217-1 강 수

3    ''   147 1,322  사천시 늑도동 226

4    ''  147-2 893  사천시 늑도동 312

5    ''   146 213  사천시 늑도동 281
해 씨

삼

6    ''   145 194

 남해  창  천리

         812
7    ''   148 949

8    ''   154 291

9    ''   151 묘지 106 태공

10    ''   152 410
 사천시 리동 476-1

 삼우아 트 A동105
11    ''   153 423

12    ''  154-1 639  사천시 늑도동 276 암

13    ''   155 323

 사천시 리동 

464-10

 빌라 401

곽 엽

 1

14    ''    57 995
 산 역시 진

 동 206-26
강지헌

참 고  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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늑도 사 지 문화재지정구역 내 사유지 매입

□ 문화재지정구역 내 사유지 매입

o 소 재 지 : 사천시 늑도동 150번지 외 13필지

o 매입면 : 9,813㎡(2,968평)

o 매입시기 : 2004년도 부터

o 소요 산 : 1,766백만원

- 산확보 : 280백만원(국비 140, 도비 49, 시비 91)

→ 200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비임

- 부족 산 : 1,486백만원(연차 으로 국ㆍ도비 확보)

※ 문화재 황

o 문화재명 : 사천 늑도 유

o 문화재지정 : 국가지정 사 제450호(2003. 6. 23 지정)

o 소 재 지 : 사천시 늑도동 일원

o 지정면 : 247,311㎡(74,812평)

 ○ 2003 도 ㆍ도비 보 사업  늑도 시  실시 계비 280 만원

    산  문 재청 『문 재지 역(보 역포함)내 사 지 매 』

     지 변경 승 (2004. 11. 29)  아, 사 지 지  후 지가하락, 지

     규  등  야 는 민원  해 하고, 시  건립  주차

    등   가능   사 지  우  매 하고  함.




